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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개요

◦지역자원시설세는 지하자원･해저자원･관광자원･수자원･특수지형 등 지역자원

을 보호･개발하고, 지역의 소방사무, 특수한 재난예방 등 안전관리사업과 환경

보호･환경개선 사업 및 지역균형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거나 소방시

설･오물처리시설･수리시설 및 그 밖의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

여 부과하는 목적세

2. 과세대상

◦(특정자원ㆍ시설분) 발전용수, 지하수, 지하자원, 컨테이너부두를 이용하는 컨테이

너, 원자력발전, 화력발전

◦(소방분) 소방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재산세 납세의무자의 건축물(주택의 건

축물 부분 포함) 및 선박(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소방선이 없는 경우 제외)

3. 과세표준 및 세율

◦ (특정자원․시설분)

구 분 발전용수 원자력 화력발전 지하수 지하자원 컨테이너

세율
/과표

2원/10㎥ 1원/㎾h 0.6원/㎾h
ㆍ음용수 : 200원/㎥
ㆍ목욕용 : 100원/㎥
ㆍ기  타 :  20원/㎥

채취가액의
0.5%

1만5천원
/TEU

※ 화력발전은 ’24.1.1 이후 발전분부터 ㎾h당 0.3원→0.6원으로 인상 세율 적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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◦ (소방분) 재산가액의 0.04~0.12%

과세표준 세  율

600만원 이하 0.04%

600만원 초과 1,300만원 이하 2,400원 + 600만원 초과금액의 0.05%

1,300만원 초과 2,600만원 이하 5,900원 + 1,300만원 초과금액의 0.06%

2,600만원 초과 3,900만원 이하 13,700원 + 2,600만원 초과금액의 0.08%

3,900만원 초과 6,400만원 이하 24,100원 + 3,900만원 초과금액의 0.10%

6,400만원 이하 49,100원 + 6,400만원 초과금액의 0.12%

※ ➀ 저유장･주유소･정유소･유흥장･극장 및 4층 이상 10층 이하의 비주거용 건축물 

등 일반세율의 2배 중과세

➁ 대형마트･복합상영관･백화점･호텔 및 11층 이상 비주거용 건축물 3배 중과세

4. 부과･징수방법

◦특정자원분 및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징수

◦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징

수의 방법으로 부과･징수




